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123,045,5771,293,156,843 1,170,111,266 [국비331,048,108 기금3,319,289 양여금25,117,000]

2200
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  12,205,187152,651,131 140,445,944 [국비18,790,419 기금1,726,097 양여금24,697,000]

2210
보건위생               3,887,08526,926,039 23,038,954 [국비6,559,959 기금1,726,097]

2211
보건위생               2,818,55416,091,575 13,273,021 [국비6,354,959 기금1,726,097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104,186619,586 515,400 [국비27,132 기금6,900]

110
인건비              43,020162,564 119,544 [국비27,132 기금6,900]

101 43,020인건비 162,564 119,544 [국비27,132 기금6,900]

18,624 0376,788 58,164 기타직보수                      

결핵관리의사(계약직"가"급) (=57,948)

  ·연봉 (=41,124)

39,926    –"가" 급      39,342,000 + (39,342,000 * 60% * 2.47%) =

1,198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,926,000 * 3% =

  ·가족수당

1,080             (30,000 * 1명 * 12월) + (20,000 * 3명 * 12월) =

15,744  ·의료업무수당                    1,312,000 * 1명 * 12월 =

10,440공공의료기반 확충(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)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,132 시비7,308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8,400역학조사전담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8,400 ]

15,516 0415,516 0 일용인부임                      

시 의무실 시설·장비유지관리원 (=15,516)

7,959  ·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,530 * 1명 * 300일 =

2,653  ·상여금                     기본급총액 7,959,000 * 4/12 =

478  ·월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39,800 * 1명 * 12월 =

266  ·연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26,530 * 1명 * 10일 =

1,725  ·유급휴일수당                       26,530 * 1명 * 65일 =

995  ·명절휴가비               기본급총액 7,959,000 * 1.5/12 =

1,440  ·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1명 * 12월 =

8,880 0570,260 61,380 일시사역인부임                  

22,050방역인부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,000 * 3명 * 210일 =

3,150방역인부 급량비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3명 * 210일 =

60방역인부 피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3명 =

31,200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검사요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5,600 시비15,600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3,800명예금연홍보단 운영실태점검 인부임(국민건강증진기금)       =

101
인건비

[기금6,900 시비6,900]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61,166457,022 395,856  

201 △34,938일반운영비 132,643 167,581  

△36,438 01129,508 165,946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64,148)

2,000  ·취학전아동 홍역예방접종통지서 제작       40 * 50,000매 =

  ·가족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(=19,150)

1,600    –가족보건 안내서                        8,000 * 200부 =

9,000    –모자보건 홍보물                1,000 * 3종 * 3,000부 =

6,000    –모유수유 주간홍보물 등         2,000 * 3종 * 1,000부 =

2,550    –구강보건 교육자료               150,000 * 1종 * 17부 =

280  ·보건소 결핵관리평가서 제작                4,000 * 70부 =

5,400  ·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           300 * 3,000부 * 6종 =

7,200  ·성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 제작    300 * 3,000부 * 8종 =

  ·각종 회의 및 행사용 현판 제작 (=1,950)

450    –육교현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,000 * 1개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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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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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세항 목 증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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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    –회의용 현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5개 =

28,168  ·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위탁교육비> (=15,800)

5,000  ·보건교육 강사과정                 200,000 * 25명 * 1회 =

3,200  ·운동처방사 교육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6명 * 1회 =

4,800  ·응급처치 강사과정                 300,000 * 16명 * 1회 =

2,800  ·모유수유 전문가 교육               80,000 * 35명 * 1회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1,920)

600  ·연안방역반 전기사용료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2월 =

960  ·업무용 이동전화 사용료             40,000 * 2대 * 12월 =

240  ·전염병 인터넷 EDI 사용료                 20,000 * 12월 =

120  ·부정·불량식품 신고전화(1399) 사용료     10,000 * 12월 =

<운영수당> (=11,070)

1,540  ·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  70,000 * 11명 * 2회 =

1,680  ·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      70,000 * 12명 * 2회 =

5,600  ·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       70,000 * 5명 * 16회 =

  ·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참석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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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5명 * 2회 =

350  ·방문보건사업 평가위원 참석수당      70,000 * 5명 * 1회 =

  ·보건소 직원(의사, 간호사)교육 강사수당

1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명 * 5회 =

200  ·숙박영업주 교육 강사수당           100,000 * 2명 * 1회 =

<피복비> (=70)

70  ·의무실 근무자 피복비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명 =

<급량비> (=12,400)

1,000  ·불법,퇴폐업소 야간 단속자 급량비   5,000 * 2명 * 100일 =

11,400  ·부서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    5,000 * 38명 * 5일 * 12월 =

<임차료> (=2,400)

2,400  ·간이성병진료소 임차             100,000 * 2개소 * 12월 =

<시설장비 유지비> (=3,700)

300  ·소독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5대 =

400  ·이륜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2대 =

1,000  ·방역창고 냉동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  ·간이성병진료소 시설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2개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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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의료비> (=18,000)

18,000  ·시 의무실 약품                    1,000 * 60명 * 300일 =

1,500 023,135 1,635 행사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

1,635보건의 날 홍보자료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1 1,500
일반운영비

보건교육 경연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2 12,043여비 71,019 58,976  

12,133 0167,019 54,886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7,485보건의료사업 추진                49,900 * 3일 * 2명 * 25회 =

4,990가족보건사업 추진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2명 * 25회 =

3,992각종 전염병예방업무 추진         49,900 * 2일 * 2명 * 20회 =

1,996공중위생업무 추진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1명 * 20회 =

1,996식품위생업무 추진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1명 * 20회 =

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활동여비 (=10,080)

4,320  ·시 특별기동반                10,000 * 6명 * 6회 * 12월 =

5,760  ·구간교류 합동단속           10,000 * 24명 * 2회 * 12월 =

36,480직원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8명 * 8회 * 12월 =

△90 034,000 4,090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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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산 액

전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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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000선진국 공공의료기관 견학             4,000,000 * 1명 * 1회 =

203 1,450업무추진비 18,880 17,430  

1,450 0310,000 8,5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3,000보건의료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전염병 예방활동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공중,식품위생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방문간호사업 관련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0 048,880 8,88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4,800직급보조비(계약직 "가"급)             400,000 * 1명 * 12월 =

203 4,080
업무추진비

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       (300,000 + 5,000 * 8명) * 12월 =

204 △7,886복리후생비 2,983 10,869  

결핵관리의사 (=2,983)

1,440  ·정액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1명 * 12월 =

204 1,543
복리후생비

  ·연가보상비          연봉총액 41,124,000 * 60% * 18/288 =

301 6,397일반보상금 14,397 8,000  

5,697 099,297 3,600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600행사동원 민간의료진 보상                50,000 * 4명 * 3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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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전염병 역학조사반 실비보상            100,000 * 10명 * 3일 =

4,200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실비보상       35,000 * 30명 * 4회 =

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가족캠프 참가 여비

1,4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30명 * 1회 =

700 115,100 4,40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1,500보건의 날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30명 =

1,000보건의료단체 모범회원 시상                   50,000 * 20명 =

1,500모범위생업소 업주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30명 =

500가족보건유공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0명 =

500구강보건유공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0명 =

301 100
일반보상금

보건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0건 =

303 4,200포상금 4,200 0  

보건소종합평가 시상 (=3,100)

1,000  ·최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개 기관 =

2,100  ·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,000 * 3개 기관 =

보건교육경연대회 시상 (=1,100)

500  ·최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명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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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  ·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2명 =

307 79,900민간이전 212,900 133,000  

79,900 02212,900 133,0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40,000마약없는 부산운동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,000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부산지역본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=

30,000백혈병어린이 돕기 부산지역본부 지원(제대혈은행운영)        =

25,000중증질환자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,000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,000시각장애인 안마사협의회 사업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 32,900
민간이전

청소년 약물남용예방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2,714,36815,471,989 12,757,621 [국비6,327,827 기금1,719,197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2,480,61613,038,677 10,558,061 [국비6,327,827 기금1,719,197]

201 △42,629일반운영비 145,000 187,629 [국비68,046 기금32,120]

△42,629 01145,000 187,629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공공의료기반 확충 (=6,020) (국1,806)

963  ·마을건강원,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89 시비67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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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57  ·공중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,517 시비3,540]

47,070신종전염병전문가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7,070 ]

17,000보건소요원전문가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8,500 시비8,500]

500감염질환 역학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00 ]

10,170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0,170 ]

<국민건강증진기금> (=64,240)

23,040  ·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1,520 시비11,520]

16,200  ·금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8,100 시비8,100]

25,000  ·시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1
일반운영비

[기금12,500 시비12,5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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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6 △92,534재료비 488,676 581,210 [국비244,338]

40,000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진단시약 등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0,000 시비20,000]

448,676기초예방접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6
재료비

[국비224,338 시비224,338]

301 19,200일반보상금 19,200 0 [기금9,600]

19,200 0919,200 0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19,200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(자원봉사자)                      =

301
일반보상금

[기금9,600 시비9,600]

307 395,873민간이전 2,150,445 1,754,572 [국비423,913 기금939,100]

△49,139 01713,281 762,420 의료및구료비                    

122,093미숙아 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8,837 시비73,256]

123,278저소득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61,639 시비61,639]

145,178한센양로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72,589 시비72,58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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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0,000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40,000 시비140,000]

42,732격리환자 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1,366 시비21,366]

471,580 021,409,580 938,0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80,000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0,000 시비40,000]

18,380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9,190 시비9,190]

33,000생물테러의료기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6,500 시비16,500]

<국민건강증진기금> (=249,000)

90,000  ·알코올중독자 재활상담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45,000 시비45,000]

26,000  ·아동,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3,000 시비13,000]

133,000  ·정신보건센타(거점)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[기금66,500 시비66,500]

<응급의료기금> (=1,029,200)

399,200  ·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99,600 시비199,600]

600,000  ·응급의료기관지원·발전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600,000 ]

30,000  ·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5,000 시비15,000]

△26,568 0527,584 54,152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27,584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
민간이전

[국비13,792 시비13,792]

308 △645,688자치단체등이전 7,156,844 7,802,532 [국비3,264,243 기금738,377]

△645,688 017,156,844 7,802,53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10,615임산부·영유아 검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6,066 시비4,549]

280,56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60,322 시비120,241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25,800노인의치보철(전부·부분의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25,800 ]

29,160치아 홈메우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9,160 ]

3,161,600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,580,800 시비1,580,800]

1,533,718저소득 암 조기검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766,859 시비766,859]

3,000성병 및 에이즈관리(외국인 검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,500 시비1,500]

40,000성병 및 에이즈관리(특수업태부 검진)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0,000 시비20,000]

5,000한방지역 보건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,500 시비2,500]

315,000대도시 방문보건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10,000 시비105,000]

150,054임시예방 접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[국비100,036 시비50,018]

122,400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감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61,200 시비61,200]

<국민건강증진기금> (=1,179,934)

18,750  ·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2,500 시비6,250]

27,420  ·보건소 고혈압,당뇨병 관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27,420 ]

70,000  ·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70,000 ]

425,614  ·의료급여수급자 암 조기검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212,807 시비212,807]

74,100  ·금연사업(보건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37,050 시비37,050]

316,800  ·보건소 건강증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237,600 시비79,200]

99,750  ·정신보건센타(모델형)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[기금66,500 시비33,250]

120,000  ·정신보건센타(기본형)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60,000 시비60,000]

26,000  ·아동 ·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3,000 시비13,000]

1,500  ·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=

308
자치단체등이전

[기금1,500 ]

402 2,969,612민간자본이전 3,078,512 108,900 [국비2,327,287]

3,078,512 023,078,512 0 민간대행사업비                  

1,502,450시립치매요양병원 증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751,225 시비751,225]

1,576,062시립치매요양병원 신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2
민간자본이전

[국비1,576,062 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233,7522,433,312 2,199,560  

206 1,896재료비 162,651 160,755  

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(=9,440)

1,920  ·불소겔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4통 * 16개구(군)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7,200  ·칫솔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* 900개 * 16개구(군) =

320  ·꺼즈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박스 * 16개구(군) =

재해비축약품 (=30,300)

22,800  ·분무용 살충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38,000 * 600ℓ =

5,000  ·옥외용 살균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,000ℓ=

2,500  ·옥내용 살균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2,500ℓ=

1,450분무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,500 * 100ℓ=

1,050살균소독 세척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 * 350통 =

3,500유충구제 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50통 =

50,000인플엔자(유행성독감)무료 예방접종         5,000 * 10,000명 =

22,000장티푸스 예방접종                          5,500 * 4,000명 =

24,000에이즈예방 피부살균제(532㎖)              20,000 * 1,200병 =

10,000에이즈검사시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10,000건 =

800에이즈검사 채혈용주사기                      80 * 10,000건 =

3,315특수업태부 보급용 콘돔                  130 * 850명 * 30회 =

2,700부정불량의약품 검체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90건 =

식품유상수거 시료 (=3,000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,500  ·일반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,000 * 250건 =

1,500  ·건강보조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50건 =

의무실 검사시약 등 구입 (=1,096)

96  ·당뇨 검사침                          40 * 200개 * 12통 =

206 1,000
재료비

  ·당뇨검사 스트립                      500 * 50개 * 40통 =

207 150,000연구개발비 150,000 0  

150,000 01150,000 0 학술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

207 150,000
연구개발비

부산광역시 지역보건지표조사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 162,306민간이전 1,524,261 1,361,955  

225,306 051,524,261 1,298,955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4,000이동응급의료세트 장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4,000모자보건센타운영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0,000결핵관리사업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4,000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재활용 위탁           20,000,000 * 70% =

건강관리협회 검진사업 위탁 (=84,911)

79,948  ·장애인 건강검진                       72,680 * 1,100명 =

  ·기생충 검사 (=4,963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763    –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90 * 700명 =

4,200    –요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 * 5,000명 =

280,000한센병(나환자) 진료사업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1,000부랑나환자 단속 및 이송사업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0,000에이즈관리사업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64,100아동심장질환 등 조기발견사업       13,000 * 51,000명 * 70% =

140,000저소득층 여성가장 등 건강검진       40,000 * 7,000명 * 50% =

130,000저소득층자녀 취학전아동 건강검진   13,000 * 20,000명 * 50% =

26,250태아 기형검사                       52,500 * 1,000명 * 50% =

307 36,000
민간이전

취학전아동 비만교실 운영              60,000 * 300명 * 2회 =

308 109,500자치단체등이전 493,500 384,000  

109,500 01493,500 384,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364,000방문보건사업 지원            56,000,000 * 13개구·군 * 50% =

10,000보건소·대학 연계 시범보건소 운영지원   10,000,000 * 1개소 =

36,000장기와병자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9,500구강보건사업 지원             9,900,000 * 10개구·군 * 50% =

24,000보건소 방역장비 구입비 지원   3,000,000 * 16개구·군 * 50%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0,000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00명 =

402 △191,000민간자본이전 98,000 289,000  

33,000 0198,000 65,000 민간자본보조                    

모자보건사업추진 검진장비 구입 (=50,000)

50,000  ·태아 초음파 검사기             100,000,000 * 1대 * 50% =

한센복지협회 검진장비 구입 (=48,000)

402 48,000
민간자본이전

  ·생화학 분석기(간기능 검사)            48,000,000 * 1대 =

405 1,050자산취득비 4,900 3,850  

1,050 014,900 3,850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2,400칼라 잉크젯 프린터                         1,200,000 * 2대 =

2,500체지방 측정기(의무실)                      2,500,000 * 1대 =


